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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6호)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6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현재「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객의 휴식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사용제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제한 대상의 범위와 분류 시 순화된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이 인권 함양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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